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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감·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

나이다. 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통의 편의성이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연계 또

는 신규 도로의 건설이 함께 계획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의 연계 또는 건설은 정온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교통소음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계획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던 도로교통소음 기준을 공동주택 보급을 어렵

게 하는 규제로 발표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교

통소음 목표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법적 근거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목표기준 설정 및 저감을 위한

도로교통소음 예측조건 현실화, 기술적 저감방안의 적용방안 등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한다.

주요어: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도로교통소음 목표기준, 도로교통소음 법적근거

Abstract: Ensuring and maintaining a tranquil environment is regarded as a critical factor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As convenient transportation is

an essential component for the success of such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new roads or the connection

to existing roads is often planned. However, these developments can act as significant sources of road

traffic noise, which may undermine the ambient tranquility of the area.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lear target criteria for minimizing the impact of road traffic noise and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plan technical mitigation measures to achieve these targets. Recently, the government

efforts to relax the road traffic noise standards-previously applied to residential complexe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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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환경영향평가 중 소음항목의 평가는 개발사업에 대

한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소음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고, 적절한 소음저감대책 계획을 추진하여 정온환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 예

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평가 항목이

다(NIER, 2024). 이번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중 도

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개발을 대상으로 하였고, 운영

시 주요 소음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도로교통소음으

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도시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교통의 편의성이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연계 또는 신규 도로의 건설이 함께 계획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의 연계 또는 건설은 정온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소음원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기

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저

감방안을 충분히 검토·계획하여야 한다(MCEE, 2025).
도시개발사업에서 적절한 목표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내 환경관련 주요 기준 및 법적근거를 조사하고, 건
강영향과의 상관성 및 국외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각

기준의 의미 및 소음 수준의 적정성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 등을 고찰하고, 향후 영향

평가 시 소음항목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

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소음항목 중 도로교통소음 목표기준 설정 현황

환경영향평가 시 목표기준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에 따라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

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하

고 있다. 그리고, 목표기준의 수준은 소음항목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그 밖의 관계 법률

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을 근거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정

보 지원시스템(EIASS)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환경

영향평가등(전략, 환경, 소규모 등) 대상 사업인 도시개

발사업의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목표기준 설정은 일반

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소음기준을 근거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MCEE EIASS, 2024.1~2025.6). 다
만, 일부 현재 도로교통소음이 높고 재개발사업의 경

우 가능한 저감방안을 적용 후에도 공동주택 고층에서

목표기준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한하여 환

경소음기준보다 완화된 소음진동관리법의 도로교통

소음관리기준을 협의 기준으로 하여 협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CEE EIASS, 2024.1~2025.6).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경우

중 서울시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는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

립)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Seoul EIMS, 2024.1~2025.6).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국토부, 2025)에
서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실외 소음기

준 적용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개선 내용

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사업에 대해서 주택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특히 공공주

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도시개

underway, as these standards are viewed as regulatory barriers to housing suppl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foundations and implication of setting target criteria for road traffic noise within

urban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proposes policy-leve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assessment process through rational target-setting, realistic noise prediction conditions,

and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technical mitigation measures.

Keywo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arget criteria for
road traffic noise, The legal foundations for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발사업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목

표기준 설정 시 변화가 예상되며, 적절한 목표기준 설

정을 위하여 각 법적 기준의 의미 및 소음 수준의 적정

성를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2. 목표기준 설정 관련 법적 근거

1)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소음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소음 기준과 관련

해서는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

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등을 규정하

고 있으며, 주로 공동주택의 성능기준을 정하여 사용

전 준공검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서 Table
1과 같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dB(A) 미
만이 되도록하여야 하고, 6층 이상의 경우 실내소음도

가 45 dB(A)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m² 미만인 경

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

라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목표기준으로 적용는것에 대해 환

경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영향관점에서 보면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수면방해 등 야간 소음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창문의 차음도는 기존 연구에서

창문을 약간 열었을 경우 15 dB, 일반창호의 경우 24 dB
이하, 정교한 2중창의 경우 30~35 dB, 그리고, 단열 및

차음이 정교한 경우 45 dB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EU
WHO, 2009) 따라서, 이러한 WHO 자료의 차음성능을

가정한다면 6층 이상에 대해 실내 기준만을 적용할 경

우, 창호성능에 따라 실외 소음 노출 수준이 상당히 높

아 질 수 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중 소음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

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정

하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도로변지역의 주거지역 등

에 대해서 주간 65 dB(A), 야간 55 dB(A)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시 목표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영향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예방하고자하는 정책목

표와 일치하는 점, 공동주택의 창을 열고 생활하는 조

건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
음환경기준을 목표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와 달리 현재 국내의 발전된 도시의 특성(도로교통소

음 현황, 도로와 인접하여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소

음저감 대책의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관리법 중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적정 관리에 주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제27조(교
통소음·진동의 관리지역의 지정)에서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

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

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Table 1과 같이 도로교통소음의 관리기준

을 주거지역 등에서 주간 68 dB(A), 야간 58 dB(A)를 초

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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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legal standard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in Korea
Division (Residence Area, dB(A)) Day Night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Outdoor (Under fifth floor) 65 -
Indoor (Above sixth floor) 45

Environmental standard 65 55
Management Traffic noise 68 58



환경영향평가 시 목표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및 현재 정부, 지자체에서 이 기준에 근

거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저감시설을 설계하여 관리 중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소음 현황 및 기술

적 수준을 일부 반영하여 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국외 기준과의 비교 분석 및 목표기준 설정의 

적정성 검토

국외의 경우 이미 도로 소음원에 대한 Figure 1과 같

이 성가심 평가를 근거로 정책 목표기준 및 규제기준

설정에활용하고있다. 국외성가심평가연구에서는소

음의 감각적 특성을 HA(Highly Annoyed), A(Annoyed)

등 성가심을 등급화하고 곡선으로 나타내어 적정 기준

평가 및 목표기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WHO, 2018).
이러한 건강 영향 평가에서 심혈관계 질병, 수면방해,

성가심 반응, 인지장애, 청력손실의 순으로 도로교통

소음 55 Lden 이상에 장기 노출될 경우 건강의 연관성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U EEA, 2025).
국외의 도로교통소음 기준(WHO, 2018 etc.)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국외의 기준을 국내 기준과 비교하면,
일본, 미국의 경우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고,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은 국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내 소음 기준을 정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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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legal standards related to road traffic noise in Foreign nations
Nation Unit Outdoors (day/night) Indoors (day/night) Notes
Sweden Leq,24h 55 30 recommend

Japan Leq
65/55 - lane 1
70/65 45/40 lane 2

Germany Leq 59/49 - /30 legal
France Leq 60/55 - legal
USA Leq 67 - legal
WHO Lden 53 - recommend

Figure 1.  % Highly annoyed (%HA) for various traffic noise



에서는 대화 등 실내활동 및 수면 방해 예방을 보장하

기 위해 권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나라별 도로교통소음 기준을 Figure 1의 성가

심 수준과 비교하면 국내의 경우 노출대상자의 약 20%
정도가 성가심을 높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고, WHO의

경우 약 15% 정도가 성가심을 높게 느끼는 수준으로 비

교된다. 그리고, 야간 소음의 경우는 국내 및 국외 모두

주간보다 10 dB 정도 강화하여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적정한 목표기준 설정 시 국내 법적 근거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외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

한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았다. 다만, 주택법의 소음기

준 만을 근거로 우선하여 목표기준으로 정할 경우에는

야간 기준이 없어 수면방해 등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

지 않는 점, 6층 이상은 실내 기준만 적용되어 실제 거

주민이 향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속적인 사회문제 발생. 도로교통 소음원 저감 기

술의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적정한 목표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음피해

에 대한 사전예방적 측면, 성가심 등 건강영향 수준, 수
면 등 야간 활동 보장, 저감 기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에서 조사된 법적 근거 중 한 가지 기준 만을 검토

하기보다는 도시개발 사업대상지의 현재 도로교통 소

음 현황, 재건축 사업 여부, 현 저감 기술의 충분한 적용

등이 검토되어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측면에서 소음항목의 평가를 개

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협의 시에는 대상 사업의 도로교통소음 현황,
재건축 사업으로 기존의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현재 가능 저감기술의 충분한 적용 여

부를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교통소음기준,
소음진동관리법의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주택법 소

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소음 예측 시 예측기술의 발달로 실체

측정값과의 오차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현
재 첨두 시 교통량, 설계(제한) 속도 조건을 주로 검토

하던 것에서 기존 도로의 경우 적정 교통량, 통행속력

적용을 검토하고, 야간 교통량의 경우 첨두시 보다는

야간시간대 평균통행량 적용, 특정시간의 야간 소음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심층 평가를 통하여, 시
간별로 정확한 교통량을 적용하고 시간별 노출 수준을

예측하여, 주간 및 야간을 구분하여 각 시간대별 전체

노출량은 환경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는 적정 저감

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주택법 소음규정에

서 야간 보호기준 제정 및 개선, 배수성 저소음 포장에

대한 정책적 확대 보급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따라서, 환경소음기준 및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준

수를 위한 우선적 협의·검토가 필요하며, 현황소음, 적
용가능한 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주택법 기

준에 대해서도 목표기준으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대상사업 특성 및 현황이 종합적

으로 고려된 적정한 목표기준 설정되고 그에 따른 현

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저감 정책이 달성이 이루어져 환

경영향평가 제도의 사전예방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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